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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요 약약약약

현재 국내에서 개발중인 해수 담수화용 일체형원자로의 안전현안에 대하여 최근 개정된 “원자
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의 부합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향후 일체형원자로
의 인허가기준으로서 기존원자로와 다른 설계 안전성 및 재료 특성에 대한 입증, 설계기준 초과사
건 대처, 원자로보호용기, 증기발생기 세관 건전성 및 안전에의 중요도를 고려한 안전등급 분류
등과 관련한 규제요건이 추가로 개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응도제어 다양성, 증기발생기 세관 가동중검사 등의 안전현안에 대
해서는 제시된 신규 고려 요건의 이행을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일체형
원자로의 설계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 조항에 대한 부합여부를 보다 상세히 평가하여
안전성 수준을 제시하고, 필요시 추가의 현안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Abstract

Safety issues on the SMART were evaluated in the light of the compliance with the Ministerial Ordinance of
Technical Requirements applying to Nuclear Installations, which was recently revised.  Evaluation concludes
that regulatory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following items have to be developed as the licensing criteria for
the SMART: (1) proving the safety of design or materials different from existing reactors; (2) coping with
beyond design basis accidents; (3) rulemaking on the safety of reactor safeguard vessel; (4) ensuring integrity of
steam generator tubes; and (5) classifying equipment based on their safety significance.  Appropriate actions
including implementation of new requirements under development should be taken for safety issues such as
diversity of reactivity control and in-service inspection of steam generator tubes that are not complied with the
current Technical Requirements.  Safety level of the SMART design will be evaluated further by the more
detailed assessment according to the Technical Requirements, and additional safety issues will be identified and
resolved, if it is necessary.



1. 서서서서 론론론론

  원자력연구소에서는 해수담수화 및 전기 생산을 위해 330 MWt 가압경수형 일체형원자로
(System 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 SMART) 설계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SMART 담수화발
전소는 90 MWe의 전기와 약 10%의 열출력을 이용해 40,000 m3/day의 용수를 생산할 계획이다. 발
전소의 최종생산물이 전기와 용수이기 때문에 발전소의 활용특성상 인구밀집 혹은 산업시설에 가
까이 설치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방사선재해로
부터 환경 및 공공을 보호하고 생산된 용수의 방사능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안전성 증진과 신뢰성 제고를 일차적 설계목표로 하고 있는 일체형원자로의
안전개념은 기존 발전용원자로와는 달리, 고유 안전특성 및 피동안전성을 이용한 새로운 계통 및
기기들이 설계에 도입되고 있다.  새로운 안전개념과 계통/기기의 도입에 의해 신규 안전성현안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들 안전현안을 체계적으로 도출 및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
체형원자로의 설계개발 단계에서 새로운 설계개념의 적용에 따른 안전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안전
현안들을 도출하여 조기에 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설계자의 안전성 증진 노력에 기여함과
동시에, 향후 체계적인 안전규제요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일체형원자로의 안전현안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보고에서는 원자력중장기연구과제 “일체형원자로 설계기술개발 (세부과제 : 일체형원자로 안
전해석기술개발)” 의 공동연구의 일환으로서 수행중인 일체형원자로 안전현안 평가 연구[1]의 중
간결과로서 안전현안의 도출 방법, 도출된 주요 안전현안에 대한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2]에의 부합성 평가 결과, 그리고 향후 규제요건 설정방향 등을 제시한다.

2. 안전현안의안전현안의안전현안의안전현안의 도출도출도출도출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현안은 일체형원자로 설계 안전특성에 대한 분석, 일체형원자로
에 적용가능한 안전규제요건의 분석, 그리고 신형원자로와 관련된 안전현안의 분석을 통해 현재까
지 표1 과 같은 17개의 안전현안들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안전현안들은 기존 발전용 원자로와 안
전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거나 일체형원자로 설계의 특이성에 관련된 것으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
하기 위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항목들이다.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설계자와 긴밀
한 논의가 필요하며, 원자력담수화발전소의 체계적인 안전규제요건 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하는 항목들이다.

그림 1  일체형원자로 안전현안 도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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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체형원자로 설계에 고려되어야 하는 안전현안

3. 원자로시설등의원자로시설등의원자로시설등의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 관한관한관한관한 규칙규칙규칙규칙

   국내 원자력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기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 허가기준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이하 원자로 기술기준이라 함) 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실제 규제에
서 활용하고 있는 미국 NRC의 일반설계기준 (GDC) 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IAEA 안전요
건 등 국제적인 안전요구사항들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인허가기준으로서의 활용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어 왔다.  최근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선도기술개발사업 (G-
7) 의 일환으로서 수행된 차세대원자로안전규제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결과물[3]을 이용하여 GDC
등 실제 규제에 활용되고 있는 요건과 IAEA 의 안전요건 등을 규제요건으로 명문화하여 현행 기
술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2001년 7월 28일에 새로운 규칙[2]을 공포한 바 있다.  개정된 규칙은 위
치, 구조 및 설비, 성능,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그리고 품질보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 및 설
비, 성능에 관한 구체적 구성내용은 표2와 같다.
  일체형원자로의 경우에도 허가기준으로서 이 원자로 기술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에서는 주요 안전현안에 대하여 원자로 기술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일체형원
자로의 인허가에 대비하여, 원자로 기술기준의 보완 또는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 규제요
건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구성 내용 (구조, 설비 및 성능)

    

1. 설계안전목표 설정
2. 입증기술의입증기술의입증기술의입증기술의 사용사용사용사용
3. 심층방어 전략의 강화
4. 발전소의 사건분류
5. 과도/사고해석 허용기준
6. 설계기준초과사고에설계기준초과사고에설계기준초과사고에설계기준초과사고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대처방안대처방안대처방안대처방안

 7. 반응도제어계통의반응도제어계통의반응도제어계통의반응도제어계통의 다양성다양성다양성다양성

 8. 이중격납용기의이중격납용기의이중격납용기의이중격납용기의 안전요건안전요건안전요건안전요건

 9. 연계설비의연계설비의연계설비의연계설비의 안전성안전성안전성안전성

10. 피동계통의피동계통의피동계통의피동계통의 신뢰성신뢰성신뢰성신뢰성

11. 사고 선원항의 계산
12. 운전중운전중운전중운전중 안전성안전성안전성안전성 확보확보확보확보
13. 비안전계통의비안전계통의비안전계통의비안전계통의 규제방안규제방안규제방안규제방안

14. I&C/인간공학 관련 현안
15. 소외비상계획의 적절성
16. 부지선정 관련 현안
17. 사전 안전성 평가 절차

제2절 원자로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
제11조(적용범위)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4조(화재방호 기준)
제15조(환경영향등에 의한 손상방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17조(원자로의 설계)
제18조(원자로의 고유보호)
제19조(원자로출력/출력분포진동제어)
제20조(계측 및 제어계통)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제23조(원자로격납건물 등)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25조(원자로제어실등)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제27조(다양성보호계통)
제28조(반응도제어계통)
제29조(잔열제거설비)
제30조(비상노심냉각장치)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제32조(방사성페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제33조(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제35조(원자로의 노심등)

제36조(제어봉구동장치)
제37조(과압방지)
제38조(경보장치 등)
제39조(급경사지의 붕괴 방지 등)
제40조(성능검증 부품의 사용)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42조(설계기준사고)
제43조(기동·정지 및 저출력 운전의
      보호설계)
제44조(신뢰성)
제45조(인적요소)
제46조(방사선방호의 최적화)
제47조(비상대응시설 및 설비)



4. 안전현안의안전현안의안전현안의안전현안의 평가평가평가평가

   가가가가. 입증기술입증기술입증기술입증기술 및및및및 피동계통의피동계통의피동계통의피동계통의 신뢰성신뢰성신뢰성신뢰성 (표표표표 2의의의의 현안현안현안현안 2 및및및및 현안현안현안현안 10)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를 설계 및 건설할 경우 기존의 운전중인 발전소의 운전경험, 연구결
과 혹은 적절한 용량의 원형로 (Prototype) 시험운전을 수행하여 입증한 후에 추진되어야 하며, 새
로운 설계와 안전개념을 발전소 설계에 채택할 경우에는 충분한 실험과 해석을 통해 입증한 후
도입하여야 한다.  일체형원자로의 경우 원자로의 물리적 고유 특성, 그리고 피동 안전특성으로서
자연순환에 의한 노심 붕괴열제거, 일차계통의 자발적 압력제어, 강력한 음의 반응도계수를 설계
에 채택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주기기를 원자로압력용기 내부에 배치하는 일체형 배열을 채택하
고 있다.  또, 해수로부터 용수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로설비와 담수화 설비를 연결하는 연계설비
가 추가되며, 모듈형태의 설계나 제작방법이 사용되는 등 기존 발전용 원자로와 상당히 다른 설계
및 건설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질로서 내방사성 및 내부식성이 좋은
티타늄 합금 (PT-7M)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는 러시아 고유기술로서 재질에 대한 특성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 관한관한관한관한 규칙규칙규칙규칙 제제제제40조조조조(성능검증성능검증성능검증성능검증 부품의부품의부품의부품의 사용사용사용사용)는 원자로 가
동기간중 성능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에 대해 경험, 해석 또는 시험에 의해 성능을 검증
한 후에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기준은 신규설계 및 새로운 안
전개념의 도입에 대한 입증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보완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체형원자로 설계자는 안전주입수 주입성능시험, 피동잔열제거 열교환
기 열전달 특성실험, 티타늄합급 증기발생기 재료의 고온부식실험 등 다양한 설계검증 실험 및 시
험을 수행하거나, 준비중에 있다.

   나나나나. 설계기준설계기준설계기준설계기준 초과사고에초과사고에초과사고에초과사고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대처방안대처방안대처방안대처방안 (현안현안현안현안 6)

       최근에 설계되고 있는 신형원자로들은 심층방어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설계기
준을 초과하는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설비들을 구비하고, 이들 설비에 의한 안전성 향상 효과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통해 입증해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기술기준에는 심각한 노심손상을 수
반하는 중대사고를 포함하는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요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과학기술부
에서는 중대사고정책을 수립하여 사업자가 가동중인 원자로 및 향후 건설될 원자로에 대한 중대사
고 관련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중대사고정책은 일체형원자로를 포함하는 향후
건설될 원자로에 적용해야 할 내용으로서 3단계 PSA를 수행하여 잠정적인 노심손상빈도 (< 10-

5/RY) 와 대량방사능누출빈도 (< 10-6/RY) 목표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고,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성
능평가에 근거하여 타당한 설비를 구비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원자로 가동중 활동

기존의기존의기존의기존의 허가를허가를허가를허가를 받아받아받아받아 운전중인운전중인운전중인운전중인 원자로원자로원자로원자로 설계와설계와설계와설계와 상당히상당히상당히상당히 다른다른다른다른 설계설계설계설계 혹은혹은혹은혹은 재료재료재료재료, 단순화단순화단순화단순화, 고유특성고유특성고유특성고유특성,
피동특성피동특성피동특성피동특성 혹은혹은혹은혹은 혁신적인혁신적인혁신적인혁신적인 수단을수단을수단을수단을 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 안전기능을안전기능을안전기능을안전기능을 수행하고자수행하고자수행하고자수행하고자 하는하는하는하는 경우경우경우경우 다음을다음을다음을다음을 충족하여충족하여충족하여충족하여

야야야야 한다한다한다한다.
(1) 안전설비의안전설비의안전설비의안전설비의 성능은성능은성능은성능은 해석해석해석해석, 시험시험시험시험, 경험경험경험경험 혹은혹은혹은혹은 이들의이들의이들의이들의 조합된조합된조합된조합된 방법에방법에방법에방법에 의해의해의해의해 입증되어야입증되어야입증되어야입증되어야 한다한다한다한다.
(2) 안전설비의안전설비의안전설비의안전설비의 상호영향은상호영향은상호영향은상호영향은 해석해석해석해석, 시험시험시험시험, 경험경험경험경험 혹은혹은혹은혹은 이들의이들의이들의이들의 조합된조합된조합된조합된 방법에방법에방법에방법에 의해의해의해의해 허용가능한허용가능한허용가능한허용가능한 수수수수
준임이준임이준임이준임이 입증되어야입증되어야입증되어야입증되어야 한다한다한다한다.

(3) 정상운전정상운전정상운전정상운전 및및및및 사고조건에사고조건에사고조건에사고조건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사용된사용된사용된사용된 안전해석안전해석안전해석안전해석 수단의수단의수단의수단의 타당성을타당성을타당성을타당성을 입증하기입증하기입증하기입증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충분한충분한충분한충분한 자자자자
료가료가료가료가 확보되어야확보되어야확보되어야확보되어야 한다한다한다한다.



으로서 계통 및 기기의 신뢰도자료의 수집과 가동중 위험도재평가, 위험도감시계획을 수립토록 하
며, 중대사고 관리계획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일체형원자로의 경우 고유한 설계특성에 기인하
여 기존 원자로와 중대사고 전개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대사고의 적합한 선정 및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의 수행을 통한 성능목표 충족여부 평가, 그리고 중대사고 대처 성능 평가를 통한 설계
설비의 구비 등이 요구된다.  안전기술원에서는 일체형원자로에 적용하여야 하는 설계기준 초과사
고에 대한 안전규제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4], 이 규제방향들은 향후 설계기준 초과사건과 관
련한 규제요건 설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다다다. 반응도제어계통의반응도제어계통의반응도제어계통의반응도제어계통의 다양성다양성다양성다양성 (현안현안현안현안 7)

       일체형원자로에서는 제어봉 이외의 반응도제어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

관한관한관한관한 규칙규칙규칙규칙 제제제제28조조조조(반응도제어계통반응도제어계통반응도제어계통반응도제어계통)는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에서 예상되는 반응도 변화를 신뢰
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고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반응도제어계통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설계원리를 가진 두 개의 독립적
인 반응도 제어계통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는 제어봉제어계통을 사용하며, 정상운전의 원
자로를 저온조건하에서 미임계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경수로형 원자로
의 경우 과도상태 발생시에 제어봉 삽입에 의한 반응도제어 수단과 원자로냉각재상실사고 발생시
붕산수주입계통에 의해 반응도를 제어하는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일체형원자로는 제어봉에 의한 반응도 제어와 제어원리가 다른 신뢰성 있는 반응도제어
수단을 구비하여야 하며, 그 성능은 원자로를 저온조건하에서 미임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
다.  설계자는 현재 급수 유량조절을 통한 반응도제어 방안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라라라라. 이중이중이중이중 격납용기의격납용기의격납용기의격납용기의 안전요건안전요건안전요건안전요건 (현안현안현안현안 8)

       일체형원자로는 원자로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하는 모든 설계기준사고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보호용기를 설치한다.  보호용기는 냉각재상실사고시에 유출되는 냉각재를 가두어 원자로
노심이 항상 물 속에 잠겨있도록 하여 노심 냉각능력을 확보해 주며, 원자로를 냉각시켜 주는 안
전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일체형원자로의 보호용기는 기존 경수형원자로의 1차 격납기능 이상
의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규제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일체형원자로는
격납건물을 구비하며, 이 격납건물 공간에는 사고발생시 동작하여야 하는 비상용장치들을 배치한
다.  보호용기를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1차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우, 일체형
원자로의 격납건물은 2차 격납건물로서 간주될 수도 있다.  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 관한관한관한관한 규칙규칙규칙규칙 제제제제23조조조조(원자로원자로원자로원자로

격납건물격납건물격납건물격납건물 등등등등)에서는 격납건물은 설계에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누
출을 최소화하도록 누설밀봉 방호벽 기능을 가져야 함을 요구하며, 열제거수단, 핵분열생성물 농
도저감 수단, 가연성기체제어 수단, 격납건물 격리수단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학
기술장관 고시에 따라 누설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일체형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해
상기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호용기가 격납건물 역할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격납건물에 대한 기술기준을 보호용기에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일
체형원자로의 보호용기와 격납건물이 기존의 1차 격납건물 및 2차 격납건물 기능간의 관계 정립
과 표 3과 같은 안전특성의 적용이 향후 검토되어야 할 현안으로 남아 있다.



표 3  1차 및 2차 격납건물 안전특성

   마마마마. 연계설비의연계설비의연계설비의연계설비의 안전성안전성안전성안전성 (현안현안현안현안 9)

       원자력담수화발전소는 원자력시설과 연결되는 담수화시설 그리고 두 시설 사이를 연결하
는 연계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자력시설 이외의 담수화 설비나 연계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
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관련 요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
지만, 향후 다목적 원자로의 인허가에 대비하고, 연계설비 부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요건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5].

   바바바바. 운전중운전중운전중운전중 안전성안전성안전성안전성 확보확보확보확보 (현안현안현안현안 12)

       1) 원자로압력용기 건전성

          원자력시설의 운전안전성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고려사항에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시험성, 검사성 및 보수성의 확보가 포함된다.  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 관한관한관한관한 규칙규칙규칙규칙 제제제제21조조조조(원자원자원자원자
로냉각재압력경계로냉각재압력경계로냉각재압력경계로냉각재압력경계)에 의하면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압력용기 방사선

항 목 1차 격납건물 2차 격납건물

기    능
RCS 내장 및 사고시 방사성물질 유출에
대비한 최종 방어벽

사고후 1차 격납건물로부터 누설되는
방사성 물질을 수집 및 처리
외부사건에 대비하여 1차 격납용기를 보호

요구성능

기능상실 없이 가상 LOCA 및 2차측
배관파단사고 인한 압력 및 온도하중
하 에서 전성 유지
설계기준 누설률

지원계통을 이용하여 환형공간 (Annulus)
을 부압 (-) 으로 유지
2차 격납건물 우회 누설률 제한

  (예, 1차 격납용기 누설률의 10%)

설계기준

RCS 저장 에너지, 붕괴열, 이차계통
에너지, 냉각재/핵연료피복재 반응
에너지, 예기치 않은 살수계통 동작 등

1차/2차 열전달, 2차 격납건물내 열하중, 2차
격납건물 외부는 단열, 1차 격납용기
팽창으로 인한 압축효과, inleakage
외부사건 (자연현상, 비산물 등)

안전해석

압력 및 온도 응답해석
질량 및 에너지 방출해석
부격실 해석
최소압력해석

압력/온도 응답해석
  (1차 격납건물내 LOCA 영향)
부압 유지능력 해석 (개구부 영향)
환형공간내 고에너지배관 파단 영향해석

주변설비

열제거계통 (살수계통)
격리계통
핵분열생성물/가연성기체 제어/제거계통
과압보호계통

감압 및 여과계통 (Filtered Vent)
고에너지배관에 대한 보호도관 제공
(고에너지배관파단 영향에 대해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

설계기준
초과사고

격납건물 성능목표 설정/유지
설계설비 구비

  - 수소제어, 용융물 냉각, CCI 등

감압 및 여과계통 가동
2차 격납건물 우회누설 제한

난방난방난방난방 또는또는또는또는 담수화담수화담수화담수화 등을등을등을등을 부수적으로부수적으로부수적으로부수적으로 수행하는수행하는수행하는수행하는 다목적다목적다목적다목적 원자로는원자로는원자로는원자로는 정상운전정상운전정상운전정상운전, 예상과도상태예상과도상태예상과도상태예상과도상태 설계설계설계설계
기준사고기준사고기준사고기준사고 및및및및 설계에설계에설계에설계에 고려되는고려되는고려되는고려되는 중대사고중대사고중대사고중대사고 조건하에서도조건하에서도조건하에서도조건하에서도 원자력발전소로부터원자력발전소로부터원자력발전소로부터원자력발전소로부터 담수화설비담수화설비담수화설비담수화설비 또는또는또는또는
난방설비로난방설비로난방설비로난방설비로 방사능물질이방사능물질이방사능물질이방사능물질이 누출누출누출누출되지되지되지되지 않도록않도록않도록않도록 설계하여야설계하여야설계하여야설계하여야 한다한다한다한다.



조사에 의한 재료의 물성변화가 구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감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부에 감시시험편을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과기부장관고
시 2000-15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연수가 설계수명 말기
에 이르렀을 때 압력용기 노심영역 내벽의 최대 중성자 조사량이 1x1017n/cm3(E>1MeV)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압력용기의 경우 동 감시시험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일체형원자로 의
경우 설계구조상 감시시험편 삽입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명말기 중성자조사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증기발생기 세관 건전성

          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 관한관한관한관한 규칙규칙규칙규칙 제제제제41조조조조(시험시험시험시험, 감시감시감시감시, 검사검사검사검사 및및및및 보수보수보수보수)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 누설밀봉, 기능수행능력 및 작동성을 수명기간동안 보장하기 위하
여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른 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하며,
주기적인 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를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약을 받을 경우에는 예상 가능한 고
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체형원자로의 경우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
하여 가동중검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설계자는 가동중검사 수행불가의 대안으
로서 12개의 카세트를 4개 Section으로 구분하여 방사능의 On-line감시를 통해 격리밸브로서 격리
하는 설계를 고려하고 있다.  본 현안에 대해서는 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예상가능한 고장에 대
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구조건전성 성능기준 (완전파단에 대한 안전율
강화) 설정,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으로 인한 노심손상빈도 제한 (다중세관 파단확률 포함), 가동중
누설률 제한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상기 조치와 관련한 규
제요건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6-7].
   

   사사사사. 비안전계통의비안전계통의비안전계통의비안전계통의 규제방안규제방안규제방안규제방안 (현안현안현안현안 13)

       피동형원자로 설계는 계통의 단순화 및 높은 신뢰성 유지에 의하여 안전성을 증진시키지
만, 피동형 안전계통의 작동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일차적으로 비안전등급의 능동계
통을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비안전등급의 능동계통은 기존의 원자로 설계에서는 안전등급으로
고려되어 왔으나 피동형원자로에 새로운 피동안전계통이 도입됨에 따라 비안전등급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 비안전등급 계통들은 설계기준 사고에서는 신뢰가 주어지지 않지만, 설계기준 사고 이
외의 사고에서는 사고의 완화 혹은 노심손상의 예방을 위해 발전소의 안전성 증진에 사용될 수
있다.  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기술기준에 관한관한관한관한 규칙규칙규칙규칙 제제제제12조조조조(안전등급안전등급안전등급안전등급 및및및및 규격규격규격규격)에서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
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비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기능의
중요도 결정에 있어서 최근에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근간을 두는 위험도정보가 활용되고 있으
며, 기존의 분류방법에 의한 비안전등급 설비들 중에서도 안전에의 중요도가 큰 경우에는 차별화
된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8].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안전등급 설비로서
안전에의 중요도가 높은 설비의 경우, 신뢰도를 보증하는 방안이 규제요건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비안전등급 설비의 안전에의 기여도 관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안전등급 분류 방법을
개선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등급 분류에 관련 규제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안전에의 중요도를 고려한 설비의 등급분류 방법

5. 결결결결 론론론론

   일체형원자로 설계 안전특성에 대한 분석, 적용가능한 안전규제요건의 분석, 그리고 신형원자
로와 관련된 안전현안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17개 안전현안중 몇가지 주요 현안에 대하여, 최근에
전면개정된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에의 부합여부를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원
자로 기술기준은 일체형원자로 설계의 일반안전요건으로서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요건들이 추
가로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Ο 기존원자로와 다른 설계 및 재료 특성에 대한 입증 관련 요건
Ο 중대사고를 포함하는 설계기준 초과사건 관련 일반 요건
Ο 원자로보호용기 관련 규제요건
Ο 다목적용 원자로의 타 설비로의 방사성물질의 유출 방지 관련 요건
Ο 증기발생기 세관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성능기준 및 누설제한치 요건
Ο 안전에의 중요도를 고려한 안전등급 분류 요건

현재 안전현안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반응도제어계
통, 증기발생기 세관 가동중검사 등에 대해서는 제시된 신규 고려 요건의 이행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체형원자로의 보호용기/격납건물이 기존 원자로의 1차 격납
건물/2차 격납건물 기능간의 관계 정립과 관련 규제요건의 적용문제가 세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향후 일체형원자로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 조항에 대한 부합여부를 보다 상세히 평가
하여 현 설계에 대한 안전성 수준을 제시하게 되며, 필요시 추가의 현안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 "RISC-1" 설비 2 "RISC-2" 설비

위험도위험도위험도위험도

 안전등급 설비
 안전에의 중요도가 높은 설비

 안전등급안전등급안전등급안전등급 특수요건특수요건특수요건특수요건 +
 신뢰도신뢰도신뢰도신뢰도 보증보증보증보증

 비안전등급 설비
 안전에의 중요도가 높은 설비

  
 신뢰도신뢰도신뢰도신뢰도 보증보증보증보증

3 "RISC-3" 설비 4 Out of Scope SSCs정보정보정보정보

 안전등급 설비
 안전에의 중요도가 낮은 설비

 안전기능안전기능안전기능안전기능 유지유지유지유지

 비안전등급 설비
 안전에의 중요도가 낮은 설비

 
 상용설비상용설비상용설비상용설비 요건요건요건요건

                                  
결정론적결정론적결정론적결정론적 분류분류분류분류



참고문헌

[1] 설광원 외, “일체형원자로 안전해석기술개발 : 일체형원자로 안전현안 평가,” KINS/GR-221
(KAERI/CM-425/20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1. 3. 31

[2] 과학기술부령 제31호,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001. 7. 28
[3] 이재훈 외,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개발 :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요건 법제화 (III-2)",

KINS/GR-214, 2001. 2
[4]  김웅식 외, "일체형원자로의 설계기준초과사건에 대한 규제요건 분석", 2000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원자력학회
[5]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NS-R-1,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 Design (Safety

Requirements), 2000, IAEA
[6] USNRC DG-1074, Steam Generator Tube Integrity, Dec. 1999, USNRC
[7] NEI 97-06, Rev.1, Steam Generator Program Guidelines, Jan. 2001, Nuclear Energy Institute
[8] SECY-99-256, Rulemaking Plan for Risk-Informing Special Treatment Requirements, Oct. 1999,

USNRC


	분과별 논제 및 발표자

